
(법령해석)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

［법제처 2011. 04. 07. 11-0073］

질의요지

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

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,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

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

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,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청에 대

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?

회답

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

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

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

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,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

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이유

「토지보상법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··· 사업인정은 문언상 공익사업의 “수행”을 위하여 필요

한 때에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, 즉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

권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결과,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개인의 재산권

에 대한 침해보다 더 크다고 사업인정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이 사안의 경우 

같이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, 완료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

기 위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공익사업의 “수행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공익사업의 

유지·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처

분의 요건을 충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.

「토지보상법」에서는 ··· 재결의 신청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

수용절차개시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(제28조)함으로써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

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 사안과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

종전의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

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위한 사업시행자

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, 사업시행자가 수

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
